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계상기준

1.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

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인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장비비 주요사업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재료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수당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부담비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

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5조제4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

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

하여야 한다.

12.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

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